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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벌금만 내면 그만’이라는 체불사업주 구속
- 피해근로자의 신고를 방해하고 건설근로자 5명의 임금 1억 6백만 원 상습체불

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(지청장 강운경)은 11. 8.(수)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
임금 약 1억 6백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ㄱ 씨(남, 53세)를 
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｢근로기준법｣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.
  이번에 구속된 ㄱ 씨는 ｢근로기준법｣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
있을 뿐만 아니라,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(체불액 3천 2백만원)된 상황에서 
다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.
  ㄱ 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
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도,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
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고, ‘벌금만 내면 그만’
이라고 말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.
  또한,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, 
그간의 임금체불 전력으로 볼 때 피의자가 다시 공사를 맡을 경우 재범의 
우려가 상당하고,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
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경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. 
 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“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태롭게 하는 
중대한 범죄행위”라면서, “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합동 담화문에서도 밝혔듯이 
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
부터 바꾸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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